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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 가에 정하는 강제 로 통신사업 및 련

해야 하는 무 사항 규정하고 다. 2017 에는 「방송통신 비

에 한 규정」 개정 공포( 통령령 제27998호, 2017.4.25.) 어 내 통신 비 환

경에 큰 변화 가져 적 건들 무화하고 다. 건축물 지하층

지상층 지 내용 동통신 비 치하도록 하여 어 에 나 동통신 가능

한 환경 축하고, 내통신망 계시 내 간 계에 신호 다 화하여 전

송하는 적 방안 택할 도록 함 로 공사비 절감 및 지 리 용

화 도하는 등 다양한 내용 내포하고 다. 본고에 는 최근 개정 「방송통

신 비 에 한 규정」 주 내용들과 후 적 조치로 루어져야

할 사항들에 해 살펴 보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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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리말

송통신 가에 하는 강

통신사업 해야 하는 사항

규 하고 다. 하는 보통

신 변 하 내에 비 비스

가 원 착할 도 하는 도 공한

다. 「 송통신 비 에 한 규 」 「 송통

신 본 」 28 [1] 근간 하는 시행

내 통신망 비가 갖 어야 할 건 규

한 상 다.

2017 에는 지난 2 여에 걸 검토 끝에 내 통신

비 경에 큰 변 가 사항들 포함한 「 송통

신 비 에 한 규 」 개 내용

어 공포( 통 27998 , 2017.4.25.) 었다[2]. 

행 「 송통신 비 에 한 규 」에 는 건

과 공공 용하는 시 지하에만 동통신 내

비 하 나, 개 에 는 건

지상 지 내용 동통신 비

하여 어 에 나 동통신 가능한 경 하

고, 또한 건 주 통신사업 간 원 할

는 도 마 하고 다. 그리고 내통신망

계시 내 간 계에 신 다 하여 송하

는 안 택할 도 함 공사비

감 지 리 용 도하고 다. 본고에 는

근 진 고 는 「 송통신 비 에 한

규 」 개 향 내용들과 후

루어 야 할 사항들에 해 살펴 보고 한다.

Ⅱ. 방송통신설비 개요

송통신 비 통신망 안 한 운용

용 경 보 해 통신장비들 만 시켜야 할

한 본 건 에 하여

하도 하는 강 규 다.

용 장에 다양하게 하는 통신

비스에 해 본 질 보 도 하

, 통신사업 장에 는 통신망 신뢰 통신시

안 , 운용 들 안 보 하 한 지

용 고 다. 라 시장

경쟁 원리에 해 해지는 고 과는 그 미 체

달리하는 것 어도 고 없어도 는 것

아니라 꼭 지켜야 는 격 가지고 다 에

는 강 라고 할 다. 필 지켜야 하

는 규 에 사 단체에 하는 것

는 만 지 않 차원 가 해지

게 다.

재 내에 송통신에 크게 4가지

나누어 볼 다. 송통신 본 [1], [3], 

티미 어 송사업 [4], 송 [5] 4가지

에 한 상 근거 가지는 , 

송통신 비 경우 송통신 본 , 통신

비 경우 , IPTV에 해 는 티미 어

송사업 , 송 신 비에 해 는 송 에 하

고시에 한 근거 시하고 다. 에

한 근거는 에 뿌리 고 나, 에 하는 사

항들 언 고 포 어 사항

들에 해 는 미래창 과학 장 하거나 립

연 원에 한 고시에 규 하게 다. 

에 규 한 사항들 통신망 계에 한 본 지

, 또한 단말장 경우에는 합 평가에 한

본 건 용 다. 송통신

상 과 하 고시간 상 계는 (그림 1)

과 같다.

야에 가장 본 는 「 송통

신 비 에 한 규 」 재 통

어 다. 「 송통신 비 에 한 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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」 5개 장과 35개 항 그리고 별 4개 루

어 그 체계는 (그림 2) 같다.

「 송통신 비 에 한 규 」 근거 단

말장 , 지 비· 내통신 비· 비

통신공동 등에 한 , 통신 비 안

·신뢰 통신규약에 한 , 도

체 산 에 한 , 통신 비

에 한 시험 , 티미 어 송

비에 한 등 6개 고시가

어 , 들 고시에 는 통신 비가 갖 어야 할

건 규 하고 다.

각 별 통신망 단말장 에 맞게

토착 가지도 규 어야 하 , 것

도 하여 사용하는 것 가능하다. 새 운 통신

과 비스 통신망에 효과 도 하 해 는

시 한 개 통해 에 한 도

마 해야 하 , 해 통신망 동향

지 하고 개 책

향에 함 통신 산업 원 한 통신

망 운용 공할 다[6], [7].

Ⅲ. 규정 개정 주요 내용

1. 내용 동통신 비 치

근 동통신 비약 과 보편 용 신

한 신고 필 하는 재 등 재난 상 에

집 등 다 통신 단보다 동 가 신고

청 단 리 용 고 다. 사시 청

지시에 동통신 리 사용 는 실에

건 , 지하도, 공동주택 등 다 민 용하거나

생 하는 시 에 동통신 비가 비 지 않 경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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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생에 한 신 한 처 해하여 규모 피해

어질 므 각 재난 상 에 민 안

보장 효과 재난 리 해 규모 건 등에

한 동통신 비 한 「 통신사업 」

69 2가 2016 1월 27 신 다[8].

통신사업 69 2 신

69 2( 내용 동통신 비 ) ① 다 각

시 에는 내용 동통신 비(「 」에 라

할당 주 사용하는 간통신역 용하

하여 필 한 통신 비 미한다)

하여야 한다.

1. 「건 」 2 1항 2 에 건 연

합계가 1,000 곱미 상 에 통

하는 건

2. 「주택 」 2 12 에 주택단지 500

상 에 통 하는 주택단

지에 건 주택 시

3. 「도시철도 」 2 3 에 도시철도시

② 1항에 라 하여야 하는 내용 동통신

비 , 차에 한 사항

통 한다.

내용 동통신 비는 ‘「 」에 라 할당 주

사용하는 간통신역 용하 하여 필

한 통신 비’ 하고 , 해야 하는

내용 동통신 비 , 상 건 , 

· 차는 통 하도 하고 므 「

송통신 비 에 한 규 」에 에 한

하고 다.

‘ 내용 동통신 비’는 원 비, 통신용

지시 등 ‘ 동통신 내 비’ 계장

, 안 나, 등 ‘ 동통신 내 계 비’

동통신 내 비는 건 주나 사업주체가, 

동통신 내 계 비는 동통신사업 가 해야

하는 비 다[(그림 3) 참 ].

내용 동통신 비 상에 해 는 건

과 공동주택 하여 상 하고 다, 가지

건 모 연 1,000m
2

상 상 한 하

고 , 상에 해 는 신 17

2 17 3 그리고 에 별 1에 규 하

고 다. 행 규 에 는 건 지하에만

동통신 내 비 하도 어 나 개

에 는 지상 지 상 것

가장 큰 차 라 하겠다[< 1> 참 ].

내용 동통신 비 갖 는 필 한 장

등에 하여는 「 송통신 비

에 한 규 」 24 2 신 하여 건 주 동통

신사 간 건 허가 또는 사업계 승 에 상

하여 계에 하도 하고 다,

「 송통신 비 에 한 규 」 내용

동통신 비 상에 한 신 규 행

지상에 재하는 지역 해 하 한 동통

신 비 규 하고 지 않 고 하여

규모 상 건 , 공동주택 등에 해 원 한 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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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능케 하는 지 · 계장 등 하도

함 규모 재난에 효과 할 도

하는 미가 다[(그림 4) 참 ].

내용 동통신 비는 「 」 48 2( 연

경 보 등) 용하여 경 하 , 체

도 장 등에 해 는 하 고시

「 지 비· 내통신 비· 비 통신 공동 등

에 한 」에 상 규 하고 다[3], [9].

2. 공 케 블 치 철거

재 도시 곳곳에 난립한 ·통신 ( 하 공 케

블) 보행 안 등 시민생 안 하고 도시미

훼 하고 , 에 해 매 2,000여건 상

공 케 블 민원 고 다. 민원

는 생 안 ( 근처 지 늘어진 험한 케 블 비

등) 30%, 도시미 (복잡하고 얽 케 블 비 등) 

70% 차지한다. 에 라 에 는 ‘공 케

블 비 합계 ( 합동, 2012 11월)’ 립하고

2013 50만 상 20개 도시 심 비

사업 진 [2], 비사업 통하여 도시

통안 미 개 하고 나 여 사용하지

않게 케 블 미 철거 등 난립 가 생하고

다.

「 송통신 비 에 한 규 」 18 에

는 비스 료 간 내에 철거하

도 하고 다. 개 에 는 「 통신사업 」

35 2에 시 통신 사업 공 케 블 리

에 라 공 케 블 할 는 (그림 5) 같

하나 건 에 하나 경 라 하도

하고, 비스가 료 후 철거 공 케 블에

해 는 · 리 지하도 하여 공 케 블 운

용 리 효 도 하 다.

다만, 송통신 비 안 하게 ·운 또는 리

하 한 건 미래창 과학 장 하여 고

시하는 건 에는 개 경 할 도

건 어, 통신망 2원 통해 통신

< 1> 내용 동통신 비 상 개정 전후

구분 현행 개정

비 비( , 지 비 등 건 주 ) 비(건 주)+ 계 비( 동통신사업 )

상

건
- 허가 모든 건 지하 ( 사시 )
- 공 용하는 지하도, , 지하상가, 지

하주차장 닥 1천 곱미 상

-「건 시행 」에 다 용 건 (주택단지에 건 건
) 지상 - 지하

- 다 용건 건 지하
* 연 합계가 1천 곱미 상 · 사시

주택

시

- 주택 시 지하
(단독주택 등 )

- 500 상 주택단지에 건 주택 시 지하 가 필
하다고 지상

- 500 미만 주택단지에 건 주택 시 지하
* 연 합계가 1천 곱미 상

차 -
- 동통신사업 건 사간
- 원 한 해 동통신사업
- 내용 동통신 비 체 하 고시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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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 안 신뢰 보할 도 하고 다.

통신사업 는 비스가 료 공 케 블 철거 시

철거 내역 · 리하도 ( 24 6항 신

)하고 므 철거내역 리하여야 한다. 개

다 과 같다.

24 ( 비 등 철

거) ① ~④ 생략

⑤ 간통신사업 는 「 통신사업 」 35 2

2항에 공 케 블 비계 에 라 비

상 지역 건 에 5 미만

등 공 하는 경우에는

건 마다 하나 경

하여야 한다. 다만, 송통신 비 안 하게

, 운 또는 리하 한 건 미래창

과학 장 하여 고시하는 에 건

개 경 할

다.

⑥ 간통신사업 는 「 통신사업 」 28 에

용약 에 라 체결 비스 용계약

해지 경우에는 미래창 과학 장 하여

고시하는 간 내에 3항 단 에 라

등 철거하여야 하고, 그 내역

․ 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비스 용계약

만 해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생략

재 도시 지역 공 케 블 비 가 드라 ’에

라 미 1건 1 경 공 케 블 비 실시

하고 므 규 신 에 가 비용 거 없

, 공 케 블 규 개 통해 공 케 블 난

립 지함 민 생 안 도시미 개

할 다. 

3. 내간 계 케 블

「 송통신 비 에 한 규 」에 는 사업

비 용 송통신 비 단

에 지 사 에 내에 용하

는 지장 없도 충 한 보하도 하고

, 주거용건 업 용건 보에

해 동 별 3에 규 하고 다.

행 에 라 내통신 계할 경우

(그림 6)과 같 동 택하는 경우는 별 가

지 않 나, 용하여 내통신 계

할 경우 는 량에 한

어 다. , 규 에 경우 단

함에 단 함 지 단 당 2코아 상 보

하도 어 어 1개 동에 100 가 어 는

아 트 경우, 집 내 통신실 주

동 단 함 지 200(=2×100)개 상 코아가

어야 한다. 그러나, 집 내통신실 주

동 단 함 지는 100 에 해당하는 통신신 다

하여 송하고, 각 동에 동 단 함에 는 다

시 신 역다 하여 100 에 해당하는 신

원한 후, 각 지 2개 코아 통해 송하도

하 내간 계 케 블 폭 감 할

, 공사비 감 도할 므 에 한 용

에 하 다[10]. 

재 내 통신망 3개 통신사업 경 므 8코

아(사업 당 2코아×3사+ 비 2코아) 상 보하는

하 할 것 단 다. 내통신 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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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시 아래 같 택할 도

송통신 비 에 한 규 개 함에

라 내망 계 효 다.

코어 계 식 개 안 용에 내통신

도는 (그림 7)과 같다.

4. 복합건 물 통신실 적 보

「 송통신 비 에 한 규 」 별 2 별

3에 는 업 용 건 과 주거용 건 에 해

내통신실 보 하여 크 규 하고

다. 업 용 건 경우는 건 규모, 공동주택

경우는 규모에 라 내통신실 보

하고 나, 주거용과 업 용 복합 경우에

해 는 한 시 어 지 않다. 

규 개 안에 는 복합건 경우

각 용도(주거용, 업 용)에 라 통신실 각각 보하

도 하 , 업 용 연 500m
2

미만 경우는 각

용도별 합산 상 단 통신실 통

합 할 도 통신실 보에 한 연 여

하고 다[(그림 8) 참 ]. 신 는 다 과 같다.

19 ( 내통신실 보) 생 략

1~2. 생 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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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 건 에 업 용건 과 주거용건

공동주택 복합 건 각각 별 2 별 3

에 충 하는 집 내통신실 용도별

각각 리 공간에 보하여야 하고, 업 용 건

에 해당하는 에는 별 2에 충

하는 내통신실 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업

용건 에 해당하는 연 500 곱미

미만 건 다 각 건 모 충 하

는 경우에는 집 내통신실 용도별 리하지

아니하고 통합 공간에 보할 다.

가. 집 내통신실 별 2 별 3에

보 합산한 상 것

나. 집 내통신실 해당 용도별 통신

비 능 원 행할 것

5. 타 정비사항

재 규 리에 라 안 에 한

산업통상 원 , 합에 한 미래 창

과학 사항 리 어 는 상태 다. 

라 행 11 ( 안 )는 미래창 과학

사항 아니므 삭 하도 하 , 처

용어 비 고에 라 본식 어 나 어 운 한 어

변경 등 진행 었다. 용어 낙뢰는 벼락, 시건

장 는 잠 장 등 한 하 다.

Ⅳ. 맺 말

「 송통신 비 에 한 규 」 내용 개

에 많 과 시간 는 규 에 개

공포 내용 시 폭 하여 통신

비 야에 많 변 주는 한 사항들 다. 내

용 동통신 비 가 지하건 에 건

지상 지 에 라 에 한 건

주 통신사업 가 , 또한 내용

동통신 비 원 하 해 건 주 통신

사업 간 진행할 가 여 다. 에 라

비용 에 는 다 가 는 도 나, 용

편 재난 등에 처하 한 통신망

에 는 얻는 효과가 크다고 할 것 다[< 2> 참 ].

또한, 내간 계에 다 통해 신

집 하여 송할 경우, 케 블 량 폭

할 도 함 비용 감할 ,

공 케 블 리규 강 함 재 에

진하는 책 향에 하도 하고 다.

「 송통신 비 에 한 규 」 개 에

도 공간 보, 공 등에 한

하 고시에 하여 동시에 개 료 었다

[9]. 철거 리 여 에 해 는

합 사 등 통해 어야 개 목

달 할 , 사용 검사 고 보통신건

도에도 내용 동통신 비 에 한

< 2> 당사 별 상문제점 안

주체 예상 문제점 대응 방안

동통신

사업

건 주, 사업주체, 

도시철도건 사

담

가진

하도 고

건 주/
사업주체

건 계
허가 차 가

지 운 통해
동 차 마

도시철도

건

건 비용 담액

가

체 공사비 비 가 비

고 재난 시 효과

리 가능

주 등
민원 생

우
민원 담 직 용

양공고 통해 사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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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어야 하는 등 규 개 에

후 는 지 루어 야 한다.

규 통신망 경변 에 라 지

진 해야 하 , 내 통신망 사업 통신사업

공고 할 도 연하게 해야 할 것 다[7]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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